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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출금이체 내역 중,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인 경우 등록된 기관코드를 변경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출금이체 내역의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에 해당하더라도, 기등록된 기관코드(007, 009) 그대로 출금

이체를 요청(EB21, EC21)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후 출금이체 등록 시(EB13),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인 경우 반드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를 세팅하여 보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수협중앙회 기관코드를 세팅하여 송신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협은행 기관코드로 수협중앙회 계좌의 출금

이체 등록을 요청하더라도 정상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 이렇게 수협은행 기관코드로 수협중앙회 계좌에 출금이체가 등록된 경우, 

추후 실제 출금이체를 요청(EB21, EC21) 할 때에도 수협은행 기관코드를 

세팅하여 파일을 송신하여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기관코드 세팅 시 오류)

3. 금융기관 또는 페이인포 채널을 통해 출금이체 신청(EB11) 접수 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유입되는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협은행 기관코드

(007, 009)로 변환하여 저장해도 되는지?

   ☞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관코드와 이용기관에 등록된 

기관코드가 동일해야 하므로, EB11 파일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을 그대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출금이체 내역에 대해 

출금요청 등을 처리할 때에는 등록 시 사용한 기관코드를 동일하게 세팅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EB11 파일을 통해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수신한 

출금이체 내역은 추후 출금요청(EB21, EC21) 또는 해지요청(EB13) 시에도 

반드시 동일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